
2015년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응시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문 1】甲이 2014. 11. 2. 21:00경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교육원 방면으로

도로 1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乙의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 후 甲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甲은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乙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같은 날 21:30경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A는 응급실에

누워있는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甲을 후송해온 119 응급구조대원

으로부터 甲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얘기를 듣자, 甲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甲은 사고 당시 의식을 잃어 음주호흡측정이

어려웠고, 채혈을 위한 甲의 동의도 받을 수 없었다. 잠시 후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한 甲의 동생 丙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응급실 당직의사로 하여금 甲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였고, 채혈 전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사법경찰관 B는 화물차량

운전자 乙과 목격자 丁의 진술을 듣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장상황 등의 사진을 찍어 첨부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사법경찰관 B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황조사서는 자신이 진정하게 작성하였고, 현장을 관찰한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乙은 공판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 사법경찰관 A의 甲에 대한 채혈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15점)

(2) 사법경찰관 B가 작성한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있는가? (15점)

(3)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乙과 丁의 진술부분과 현장상황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20점)

【문 2】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문 3】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